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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1. 16.(토)

시세반영률 동결 시, 현실화 계획에 따른
인위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11.15) >

◈ 집값 오른 서울, 내년 보유세 최대 30% 뛴다

ㅇ 정부, 시세변동률 동결하기로

ㅇ 집값 가장 오른 ‘반포 아크로’ 보유세 1160만원 → 1407만원

□ 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인위적인 세부담 

증가,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등 문제가 있어, 이를 해소

하고자 지난 9월 “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(이하 “합리화방안”)”을 

발표하고,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「부동산 공시법」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

 ㅇ 어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“’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

수정방안 제언”은 해당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9월 발표한 

합리화 방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정안을 

제시한 것으로,

 ㅇ 이에 따를 경우 ’25년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반영률이 금년과 같이 

동결되어,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, 현실화 계획에 따른 

인위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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